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–108호

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(서면에 의한 납입의 고지) 규정에 의하여
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9월 23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및 압류예고

『전기통신사업법』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이사

감,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거나 주소확인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

료 후 10일 이내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제24조에 의거 「국세징수법」의 체납처분

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채재산권 등 귀하(사)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

과 『질서위반행위 규제법』제53조에 의거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제2조에 따른 신용

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

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관련법령

○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
○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

2. 게시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3. 기타 관련사항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, 국세징수법 등 참조

4. 관련사항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수입징수관 (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)

(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2동 (중앙동) ☎ 0221101371)

붙임 : 대상자 명단 1부.

공 고
대상자 명단

※ 체납 시 과태료는 과태료에 3%(또는 5%) 가산금과, 매월1.2% 중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가산하고,

미납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(재산 압류조치 조치 등)합니다.

(실제 납부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, 납부일 기준 중가산금 및 가산금에 따라 달라지므로, 납부시

고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)

(단위 : 원)

연
번

세목 고지번호 체납자 체 납 자
실명번호

최초부과
과태료 금액 체납자 주소

1 과태료 0178160004530000240 ㈜호아컴즈
144-81-09974
131111-*******

3,500,000원

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0,
***호(구로동)

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, ****호
(독산동, 현대지식산업센터)

2 과태료 0178180004530011986 ㈜위드디스크
338-87-00847
110111-*******

10,500,000원
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70,
*동 ****호 (독산동, 현대지식산업센터)


